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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06년 달천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2010년 북구 비정규노동
자 실태조사, 2012년 효문공단 노동자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
간적,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노동자들
의 건강권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 먼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노동자들의 건강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건강 장
해요인을 드러냄으로써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노동자들이 건
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을 갖게 되었다.

- 최근 울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재 발생과 사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산업재해의 양적변화와 더불어 질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다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되
어 있어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여건이다. 자동차 및 조선업
종 부품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원청업체에 비해 임금이 낮고, 장시간 노동
에,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이 잦고, 고용이 불안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즉, 원청 노동자에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노동자에게 유해위험작업의 리스크가 전가되고 있
고, 울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질환, 정신
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에 무대책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소
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 건강한 노동자 없이 건강한 울산 경제를 만들 수 없고 그에 따라 울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
한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노동자 도시 울산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은 없었다. 이에 북구의회에서 2020년 6월 조례를 제정하고, 울산광
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례의 목적대로 북구청에서 취
약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을 잘 추진해나가려면 향후 최소 3년간의 추진내용과 추진방법이 담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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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 연구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광
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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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이론적 고찰

1) 취약노동자의 개념
2) 취약노동자의 건강문제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의 필요성

나.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실태와 건강문제
1) 취약노동자의 규모 추계
2) 취약노동자의 건강문제
3)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니즈

다.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시범사업(2014-2020) 경험
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유사활동과 북구 모델의 특성
마.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안)

2. 연구방법
가. 관련 문헌고찰 

취약노동자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그리고 취약노동자들에게 왜 건강증진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독일, 핀란드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 문헌을 통해 정리
하였다.

나. 기존 통계 자료분석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울산광역시 경제활동 참여 인구 현황과 사업체 특성 현황을 울산시 
전체 자료에서 북구를 구분하여 따로 살펴보았으며, 울산의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업체수
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밖에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의 건강문제 및 니즈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 발표된 
취약노동자 건강관련 문헌을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니즈 조사
울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설문조사(2020)와 울산광역시 자동차부품
산업 사업장 안전보건실태조사(2021) 결과를 활용하여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니즈를 파악
하였다.  

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유사활동 조사
타지역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유사활동에 관해서는 사업대상이 취약노동자 또는 소규모사
업장 노동자로 되어 있는 경기도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과 일본의 ‘지역산업보건센터 
활동’에 대해 관계자에게 직접 사업을 설명하는 원고를 받거나 이메일과 첨부화일을 주고 
받으면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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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결과

1.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이론적 고찰

가. 취약노동자의 개념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취약노동자’란,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특히 10인 미만, 5인 미만 등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든지, 
임금근로자 없이 가족과 또는 혼자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든지 또는 
현재 실직 상태인 (잠재적) 노동자를 말한다.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 특히 고용형태
가 취약한 일용직, 임시직, 단순노무직 (건설관련, 운송관련, 제조관련, 청소 및 경비관련, 음식 
및 판매관련, 농림어업 등), 고령노동자, 여성노동자를 주 타깃으로 본다. 

이들을 취약노동자로 정의하고자 한 것은 첫째, 이들은 취약노동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
에 비해 건강문제에 있어 취약하기 때문이며, 둘째, 이들은 취약노동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집
단에 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덜 받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상으로도 보건소 서비스의 
주 타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와 2014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박정선 등의 논문(2017)에 의하면, 5인 미만 초영세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그보다 큰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 비해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이 크고, 근무년수가 짧으며, 학력이 낮고, 국민연금·건강보
험 등의 비율이 낮으며, 월평균급여가 작았다. 또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엔 여성노동자 분포가 
남성보다 크고, 노동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고령이며, 주당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짧거나 60
시간 이상으로 긴 노동자 분포가 더 크게 차지하였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그보다 큰 
사업장 노동자에 비해 청력손실이나 피부문제는 덜 호소했지만, 요통, 상반신 근육통, 하반신 근
육통 등 근골격계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2014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박정선 등의 발표논문(2018)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 평균에 비해 고령이며, 학력수준이 낮고,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이며, 주당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60시간 이상인 분포가 컸다. 또한 전체 평균 임
금노동자에 비해 요통, 상반신 근육통, 하반신 근육통 호소율이 남녀 모두 높았다. 임금근로자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는 전문직이나 관리자 등 주로 정신노동을 하는 직업군 분포가 6%로 매우 낮
았으며, 감정노동군(서비스직군)이 49%, 육체노동군이 45%로 높게 차지하였다. 이 논문의 범위
는 아니어서 조사하지 못했지만, 임금근로자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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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업보건(주기적 작업환경개선 및 특수건강진단 중심)이나 지역보건(모
성보건, 영유아보건, 노인보건 중심)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의
료서비스에의 낮은 접근성으로 건강수준도 낮은 편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특히 5인 
미만의 초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
거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적용 제외 되는 규정들이 있어 
산업보건서비스의 커버리지가 낮다. 또한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인 노동자의 경우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실시되는 주기적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통한 혜택은 거의 받을 수가 없다. 

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보건서비스의 범위 및 사각지대 

산업보건서비스 중대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측정 및 개선 
모두 OK

2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비용지원사업으
로 측정은 무료로 가능하나 개선은 비용이 
들어 실행 어려움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모두 OK

2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비용지원사업으
로 특수검진이 무료로 가능하며, 국민건강
보험으로 일반검진이 무료이나 보건관리자
가 없어 사후관리는 받기 어려움 

주기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실시하더라도 작업평가 및 개선서비스이므
로 근골격계 증상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못 되는 서비스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개는 형식적으로 실시
(특히 5인 미만 초소규모사업장은 적용 제
외이고, 업종에 따라 적용 제외되기도 함)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보면, 이들 취약노동자들은 산업보건 서비스뿐 
만이 아니라 지역보건 서비스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십상이다. 왜냐 하면, 모성보건과 영유
아보건 및 노인보건은 보건소 기능으로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의 
주 타깃인 중장년인구를 위해서는 막연히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
병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 중장년인구의 건강관리는 ‘산업보건’에 맡기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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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
     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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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의 필요성 (ILO/WHO)(Work ability/Employability)

1) 노동의 건강결정요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노동자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직업환경요인, 사회적요인, 건강행위요인, 건강의료
서비스에의 낮은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직업환경요인이란, 기계적요인, 물리적요인, 화학적요인, 
생물학적요인, 인간공학적요인 및 사회심리적요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노출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말하며, 사회적요인이란, 실직상태, 나쁜 고용조건, 불안정한 직업, 낮은 소득, 성/인종/
연령/거주지역 등의 차별과 같은 고용을 둘러싼 건강위험요인을 말한다. 건강행위요인이란, 위험
한지 알면서도 감수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특성, 신체운동부족 또는 좌식작업, 나쁜 식습관 및 영
양, 흡연 및 음주와 같은 불건강한 습관 등 건강과 관련된 개인적 행동요인을 말한다. 건강의료
서비스에의 낮은 접근성이란, 일차의료, 산업보건서비스, 직업의학 및 재활, 건강보험 및 산재보
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말한다.

취약노동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하여 물리화학적요인 및 인간공학적요인 등 유해한 작업
환경요인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으며,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정 상태에 있거나 소득수준
이 낮다. 또 정규직 등 보다 안정된 고용상태의 노동자에 비해 음주율, 흡연율이 높은 등 불건강
한 건강행위요인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취약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서비스와 산재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있기도 하며, 하루 벌어 먹고살기에 바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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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 내지 고용가능성과 건강 간의 관계 

독일에서 고안한 일, 건강, 고용에 대한 개념 틀에 의하면, 고용유지(employment)와 고용가능
성(employability)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나는 일할 수 있다(건강, 노동능력), 나는 일하고 싶다 
(동기, 몰입), 나는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 (기술, 교육), 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경제문제, 
가정 상황), 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중 건강하고 노동
능력이 있어야 되는 ‘나는 일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결정요인이라고 했다.

 

이 개념 틀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는 일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
해야 오래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환경이 제공되고, 안
정된 고용관계가 보장되며, 건강한 개인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건강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높을 
때 건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취약노동자들은 특히 건강
결정요인에 있어 취약할 것이며 건강도 취약할 것이다. 설사 현재는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라 하
더라도 건강이 취약해지면 따라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될 것이다. 그
러므로 지역경제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하려면 지역사회 공공자원으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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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자 건강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접근

- 2015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노동정책과제로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능력 확보를 위한 
재직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 결론에서 시사 하는 점
은 “향후 근로자의 고령화시대에 노동능력의 양과 질을 위협하는 건강문제는 전형적인 직업병보
다는 뇌심혈관질환, 암,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될 것이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
자를 조기에 잘 다스리며 뇌심혈관질환 뿐 아니라 암까지도 많은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제도를 매개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협
업을 하자.”는 것이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는 비공식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농업, 이주노동자,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노동자 보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이 
개념은 그동안의 ‘산업보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맺은 작업장 내의 노동
자들에 대한 작업관련 건강문제를 다루는 산업보건학적 접근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모든 관련자원
을 연계하여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결정하는 모든 요인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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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능력 유지와 비전염성질환(NCD) 간의 관계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전염성질환(NCD) 대응 

 비전염성질환의(non-communicable disease; NCD) 주요 유형은 심뇌혈관 질환(예: 심장마비 
및 뇌졸중), 암, 만성 호흡기 질환(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 및 당뇨병이다.
비전염성 질환(NCD)으로 매년 4,100만 명이 사망하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의 71%에 해당한다.
매년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0세에서 69세 사이의 NCD로 사망한다. 이러한 "조기" 사망
의 85%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저소득층 집단에 집중되어 
발생한다. 
모든 NCD 사망의 77%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심혈관 질환은 NCD 사망의 
대부분(연간 1,790만 명)을 차지하며 암(930만 명), 호흡기 질환(410만 명), 당뇨병(150만 명)이 
그 뒤를 잇는다. 이 네 가지 질병 그룹은 모든 조기 NCD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흡연, 
신체 활동 부족, 음주 및 건강에 해로운 식단은 모두 NCD로 사망할 위험을 높인다. 
WHO 보고서에 담긴 이러한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NCD를 예방하지 않을 경우 30대에서 60대까
지의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연령층 사람들이 매년 1500만 명이나 조기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
며, 흡연, 신체 활동 부족, 음주 및 건강에 해로운 식단 등의 NCD 사망 위험요인을 볼 때 충분
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CD를 제어하는 중요한 방법은 이러한 질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다. 정부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공통의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저비용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비전염성질환의 진행 상황과 추세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정책 및 우선 순위
를 안내하는 데 중요하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NCD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 금융, 운송, 교육, 농업, 경제를 포함
한 모든 부문이 NCD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개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WHO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는 NCD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과제로 인
식하고 있다. 의제의 일환으로 국가 및 정부 수반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NCD로 인한 조기 사
망률을 1/3로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야심찬 국가적 대응을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유럽의 노동적합성(Fit for Work)

 2006년부터 영국에서 그 개념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fit for work’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찾아내어 일로부터 탈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신체 어딘가 불건
강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남아 있는 노동능력을 일과 연결지어주려는 개념이다. 

“영국뿐 아니라 전 유럽 국가에서 근골격계장애는 스트레스와 함께 상병결근의 주요 원인이 되



- 15 -

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복귀를 어렵게 하고 직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직장에 다닌
다 하더라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제에 막대하게 큰 손
실을 끼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유럽의 30여 개국이 모여 근골
격계장애가 개인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
작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장애란, 누적외상성손상(예: 골관절염), 자가면역질환
(예: 류마치스성 관절염), 및 유전적 질환(예 강직성 척추염)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들은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장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의 총체적인 만성적 건강문제 특히 근골
격계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일자리를 떠나 있어야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9년에 마침내 류마티스 관절염 유럽지부(EULAR) 등의 지원을 받아 “the Fit for Work 
Europe Coalition”이 만들어졌다. 2010년에는 ‘근로자의 나쁜 건강상태가 어떻게 여러 국가들의 
노동시장과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나’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2011년 4월에는 
‘류마치스성 관절염과 근골격계질환의 부담: 유럽에서의 노동능력 및 장애 예방에 대한 도전’이라
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2011년 10월에는 ‘안전보건정책 전문가 10명이 모여’ 유럽
과 각 국가 수준에서 근골격계장애를 공중보건의 우선과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단계와 해결책
에 대해 토론하였다. 2012년에는 25명의 보건경제학자, 임상의사 및 연구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 ‘보건의료 의사결정에 있어 일(WORK)의 자리매김’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한 바 있
다. 이 미팅 동안 the Fit for Work Europe Coalition은 정부 여러 부처 즉, 보건의료, 노동, 
복지 및 재정 부문 간의 협력을 권장하는 정책의제 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예산을 보
건의료와 societal outcome에 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Fit for Work 의 주요전략을 요약하자면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장애가 만성화되어 직장에서 영
원히 떠나야 되지 않도록 즉 고용지속성(employability)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기개입하자는 것이
다. 즉, 근로자가 근골격계증상을 호소하면 업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빨리 전문적인 진단과 어드
바이스를 받게 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이라도 업무에 조기복귀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조기진단과 어드바이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업무복귀 및 재활은 고용노동부에서 맡되 
어떻게 양 부처에 관련 전문인력과 기관이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협조할 수 있게 하는가가 관건
이 될 것이다. 

고용지속성(Employability)과 노동능력(Work ability)
 핀란드는 유럽국가들 중에서 고령 근로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가장 먼저 제시한 국
가이다. 1990년대 중반 핀란드정부는 고령대책에 대하여 조기퇴직, 낮은 고용률, 고용인구의 낮
은 재취업률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급속한 증가 문제를 진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INPAW(the Finnish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이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
은 45-64세 장년층 인구의 고용률과 고용조건 향상을 기획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 프로그
램은 5년간 기획 수행되었는데, 교육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주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고령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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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 근로자 관리교육이었는데 핵심 사항은 인력측면에서 노동능력 향상, 법 규정 개정, 연
금개혁 및 고령근로자 차별금지를 통한 고령근로자의 고용률 증가와 근로의욕 증가 유인이었다. 
이로써 노동능력(work ability)은 산업보건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장애보정변수(DALYs) 와 비전염성질환(NCD)
 장애보정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는 WHO 전염병학자 앨런 로페즈(Alan 
Lopez)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크리스토퍼 머레이(Christopher Murray) 교수가 인구집단의 건
강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한 것이다. DALY는 사람이 기대 수명보다 일
찍 사망하여 손실된 연수를 나타내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수명 손실 연수(YLL)와 장애를 안고 
살았던 연수(YLD)의 합으로 구성되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손실된 건강한 년 수를 말해준
다. 이러한 요약 측정의 기본 단위는 손실된 건강한 삶의 연수이다. 즉, DALY는 조기사망, 질
병, 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한 1년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하며, DALY가 높을수록 이상적인 건강 
수준과의 격차가 더 커짐을 의미한다. 

 김영은 등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모든 원인 사망률, 원인별 사망률, 비치명적 질병 부담
에 대한 2015년 국가질병 및 부상 부담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성별 및 
연령 그룹별 장애보정수명(DALY)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DALYs per 100,000 population by gender and level 2 disease groups in 
Kore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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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LYs per 100,000 population by gender and level 3 and 4 disease groups in 
Korea, 2015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는 요통으로 인한 DALYs가 가장 높았고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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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p 30 leading specific causes (level 3 and 4) of DALYs in Korea, 2015.

연령군별로 구분해서 보면, 20대는 요통과 오토바이 사고, 30대와 40대는 요통과 당뇨, 50대와 
60대는 당뇨와 요통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이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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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p 5 leading specific causes (level 3 and 4) of DALYs by age group in 
Korea, 2015



- 20 -

2.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실태와 건강문제

가.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기본 현황 

1) 울산시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사업체 현황 

○ 경제활동 참여 현황  
2021년 상반기 통계청 기준 울산 북구지역 생산가능인구는 17만8천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10만9천
명(61.2%),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3천(35.3%)명임. 취업자는 10만4천명(고용률58.4%), 실업자는 5천명
(실업률34.6%)이었다. 
한편 울산 지역 생산가능인구는 96만2천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56만9천명(59.2%), 비경제활동인구는 
39만3천(40.8%)명임. 취업자는 53만명(고용률55.8%), 실업자는 1만9천명(실업률4.4%)으로 나타났다. 

 <표> 전국 및 울산광역시 경제활동인구 비교현황 (2021년 상반기)

구분 울산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전국

15세 이상 인구(천명) 962.8 178.4 181.6 275.7 132.8 194.3 45,068
경제활동인구(천명) 561.9 109.3 102.4 160.2 75.0 115.0 28,730

취업자(천명) 537.0 104.2 97.9 152.7 71.3 110.9 27,637

실업자(천명) 24.9 5.1 4.5 7.5 3.7 4.1 1,093
비경제활동인구(천명) 400.8 69.1 79.2 115.5 57.8 79.2 16,339

경제활동참가율(%) 58.4 61.3 56.4 58.1 56.5 59.2 63.7

실업률(%) 4.4 4.6 4.4 4.7 4.9 3.6 3.8
고용률(%) 55.8 58.4 53.9 55.4 53.7 57.1 61.3

 *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지역별고용조사:시군구/산업별취업자,2021년 상반기

○ 사업체 현황 
2019년 말 기준 울산 북구 사업체수는 12,340개, 종사자수는 102,194명으로 전년보다 사업체수는 
3.5%(444개) 증가했지만, 종사자수는 0.5%(592명) 소폭 증가함. 대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5인 미만 사업체가 78.10%, 종사자도 17.20%로 초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4로 
꽤 높은 편이었다. 
한편 울산시의 경우 해당년도 사업체수는 87,054개, 종사자수는 533,18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6%(1,392개), 1.1%(6,102명)증가하였고, 5인 미만 사업체가 81.16%, 종사자도 23.55%로 나타났다. 
초영세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은 울산시 23.55%에 비해 북구 7% 정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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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울산광역시 및 북구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구분 울산광역시 북구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계 87,054 100.00% 533,187 100.00% 12,340 100.00% 102,194 100.00%

 1 - 4명 70,656 81.16% 125,582 23.55% 9,638 78.10% 17,582 17.20%

 5 - 9명 9,357 10.75% 58,893 11.05% 1,587 12.86% 9,952 9.74%

 10 - 19명 3,442 3.95% 45,402 8.52% 541 4.38% 7,116 6.96%

 20 - 49명 2,244 2.58% 68,324 12.81% 339 2.75% 10,152 9.93%

 50 - 99명 893 1.03% 61,499 11.53% 164 1.33% 11,470 11.22%

 100 - 299명 360 0.41% 56,033 10.51% 60 0.49% 8,391 8.21%

 300 - 499명 44 0.05% 16,473 3.09% 4 0.03% 1,475 1.44%

 500 - 999명 36 0.04% 25,760 4.83% 6 0.05% 4,603 4.50%

 1000명 이상 22 0.03% 75,221 14.11% 1 0.01% 31,453 30.78%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2019

한편 2015-2019년 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변화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지만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1인 사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수가 적은 영세사업장 규모가 늘어난 것으
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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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산업별 임금노동자 분포(2019)는 제조업 노동자가 54.18%로 단일 업종 중에서 노동자수가 가
장 많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9)
산업분류 사업체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합 계 12,340 100.00% 102,194 100.00%
A  농업, 임업 및 어업  4 0.03% 13 0.01%
B  광  업  1 0.01%  - 0.00%
C  제조업  1,701 13.78% 55,366 54.18%
D  전기, 가스, 수도  6 0.05% 300 0.29%
E  폐기물, 환경복원  18 0.15% 167 0.16%
F  건설업  311 2.52% 2,483 2.43%
G  도매 및 소매  2,735 22.16% 8,949 8.76%
H  운수업  1,041 8.44% 4,030 3.94%
I   숙박 및 음식점업  2,569 20.82% 7,907 7.74%
J  출판, 영상, 정보 등  34 0.28% 321 0.31%
K  금융, 보험  86 0.70% 782 0.77%
L  부동산, 임대  463 3.75% 1,345 1.32%
M 전문, 과학, 기술  179 1.45% 1,414 1.38%
N 사업시설, 사업지원  164 1.33% 2,146 2.10%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29 0.24% 1,618 1.58%
P 교육서비스  780 6.32% 6,006 5.88%
Q 보건 및 사회복지  479 3.88% 5,219 5.11%
R 예술, 스포츠, 여가  477 3.87% 1,121 1.10%
S 협회, 수리, 개인 1,263 10.24% 3,002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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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도소매업이 8.76%로 노동자 비중이 높았고, 세 번째로 숙박 및 음식업이 7.74%, 다음으
로는 교육서비스업(5.88%), 보건 및 사회복지(5.11%), 운수업(3.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구의 산업별 사업체 수의 변화를 보면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교육서비스, 협회및단체,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규모별 사업체의 변화와 연결시켜보면 5인 미
만의 숙박음식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
었다.  

○ 울산 북구 직업별 취업자 현황 
울산 북구는 10만4천명 중 기능,기계,조직,조립종사자가 4만5천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비
스, 판매종사자가 1만 8천명, 사무종사자가 1만 5천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만3명, 단순
노무종사자 1만명 순이었다. 

 <표> 시군구/직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구분 울산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계 537 104.2 97.9 152.7 71.3 110.9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0.3 13.5 15.6 30.2 11.3 19.7
16.8% 13.0% 15.9% 19.8% 15.8% 17.8%

사무종사자　 87.6 15.8 16.2 29.4 9.7 16.5
16.3% 15.2% 16.5% 19.3% 13.6% 14.9%

서비스, 판매종사자　 105.7 18.1 21.9 32.5 13.2 20
19.7% 17.4% 22.4% 21.3% 18.5% 18.0%

농림, 어업, 숙련노동자　 7.1 1.2 0.7 0.6 0.4 4.2
1.3% 1.2% 0.7% 0.4% 0.6% 3.8%

기능,기계, 조작, 
조립종사자　

183.7 45.2 31 43 29.5 35
34.2% 43.4% 31.7% 28.2% 41.4% 31.6%

단순 노무종사자　 62.8 10.6 12.4 17 7.3 15.5
11.7% 10.2% 12.7% 11.1% 10.2% 14.0%

 * 자료 : KOSIS, 지역별고용조사:시군구/직업별 취업자, 202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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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울산은 10만4천명 중 임금노동자가 8만7천명(84.3%)이고 이중 상용직이 7만1천명, 임시/일용직이 1
만6천명, 비임금노동자가 1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타 구군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율이 낮고, 
동구 다음으로 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시군구/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천명)

구분 울산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계 537 104.2 97.9 152.7 71.3 110.9

임금근로자
　

431.6 87.8 77.2 121.9 63 81.7

80.4% 84.3% 78.9% 79.8% 88.4% 73.7%

상용근로자
　

337.4 71.2 59.1 94.7 50.9 61.5

62.8% 68.3% 60.4% 62.0% 71.4% 55.5%

임시/일용직근로자
　

94.2 16.6 18 27.2 12.2 20.2

17.5% 15.9% 18.4% 17.8% 17.1% 18.2%

비임금근로자
　

105.4 16.4 20.7 30.8 8.3 29.2

19.6% 15.7% 21.1% 20.2% 11.6% 26.3%

 * 자료 : KOSIS, 지역별고용조사:시군구/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021년 상반기

○ 울산 노동자 종사상 지위 및 업종별 고용형태의 변화 
울산시(2019년 전국사업체조사)는 09년 대비 상용직이 약 8만명이 증가하였고, 임시직 및 일용직 노
동자가 10년에 비해 약 4천명(5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는 상용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43%), 그 다음으로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가 증가한 것(43%)과 비교하면, 울산에서 임
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전국 및 울산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 (2009-2019)

    

 * 자료 : 울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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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주요 업종별 고용형태(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
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상용직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이 증가했고, 도·소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의 경우 자영업 무급가족이 감소한 반면 상용직이 증가하였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
회보장행정업에서는 상용직이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울산시 노동자 업종별 고용형태의 변화 (2009-2019)

 * 자료 : 울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2022년

○ 울산시 임금노동자 노동시간 및 월평균임금 
2019년 울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0.8시간으로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40.1시간과 비교하면 0.7시간 정도 장시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2017년 42.6시
간과 비교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1.8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울산시 임금노동자 노동시간 <그림> 울산시 임금노동자 월 평균 임금

* 자료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2019년(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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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울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297.7만원으로 전국 임금노동자 평균 266.5만원과 비
교하면 약 31.2만원 높은 편으로 울산의 임금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은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임금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주당노동시간은 2017년 
45.1시간에서 2019년 44.1시간으로 약 1.0시간 감소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2017
년 38.2시간에서 2019년 35.2시간으로 약 3.0시간 감소. 즉,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주당노동시간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주당
노동시간

(시)

정규직 45.1 44.6 44.1
비정규직 38.2 36.8 35.2

노동자 평균 42.6 41.8 40.8

월평균
임금
(만원)

정규직 303.8 319.1 366.6
비정규직 161.4 172.6 180.0

노동자 평균 251.7 266.5 297.7

<표> 울산시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임금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2017년 303.8만원에서 2019년에는 366.6만원으로 
약 63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7년 161.4만원에서 2019년 
180.0만원으로 약 18.6만원 인상되었다. 그 결과 울산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
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울산시 산업재해 발생 추이 
울산시 2020년 산업재해자수는 2018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별 비중을 보면 업
무상 질병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업무상 사고 비중은 2018년 67.4%, 2019년 68.8%, 2020년 82.1%로 
증가하였다. 

<그림> 울산시 산업재해 발생 및 재해유형별 추이

* 자료 : 울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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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단지 분포 현황

◯ 울산시 산업단지 분포 
울산은 37개 단지, 1,726개 사업장이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에 분포되어 있다. 울산 북구에
는 3개의 일반산업단지(223개사/7,829명)와 농공단지 1개(96개사/1,243명)가 있다.   

[표] 울산시 산업단지 현황 및 업체수 

산업단지명 개소 업체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단지/업체수/종사자수 (2020.12.31.)

국가산업단지 2 1,040

일반산업단지  조성완료/조성중 13/3

574

매곡일반산업단지 133개사 2,553명

일반산업단지  민영개발/조성중 9/5 중산일반산업단지 62개사 1,314명

도시첨단산업단지 1 모듈화일반산업단지 28개사 3,962명

농공단지 4 112 달천농공단지 96개사 1,243명

합계 29/8 1,726

출처. 울산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s/ind/main.ulsan

  

⦁ 소 결

요약하자면, 울산 북구는 5인 미만 초영세사업장 종사자가 취업자의 1/4이고, 2015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종사자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사업장의 영세
화, 1인 사업자 및 종사자수가 적거나 가족무급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숙박음식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에서 영세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임시직/일용직노동자 비중도 임금노동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초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사업장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비
스판매 노동자에 대해 건강증진서비스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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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노동자의 규모 추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10월)에 의하면, 울산시 전체 인구는 114만3천명이며, 이중에서 
경제활동인구 (15~64세)는 56만4천 명이다. 비임금노동자는 10만2천 명이며 이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포함)는 7만1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1
천 명이다. 임금근로자는 46만 1천 명이며, 이중에서 상용노동자는 34만6천 명, 임시직노동자는 10만
3천명, 일용노동자는 1만2천명이다. 그리고 실업자는 1만7천명이다.
 울산시 취약노동자 규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산되었다.   
먼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만 1천 명중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 6%1)에 해당하는 약 4천2백 
명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므로 제외하였다. 상용노동자 34만6천 명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는 
15%에 해당하는 52,000명중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 25%2)에 해당하는 1만 3천명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므로 제외하여, 3만9천명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취약노동자는 약 24만9천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울산시 경제활동인구의 44%에 해당된다. 
{(71,000-4,260)+11,000+(52,000-13,000)+103,000+12,000+17,000} 즉 울산시 경제활동인구 중 1/2 
가까이가 산업보건 사각지대의 취약노동자이다. 

<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규모 추계 
구분 규모 취약노동자� 비고

울산시� 인구� (기준일� 2021.6) 1백1십4만명

경제활동인구� (기준일� 2021.10) 56만� 4천명

비임금노동자 10만� 2천명

_�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만명

_�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특수형태� 포함)
7만� 1천명 6만� 6천7백명

전문직4.3%,� 관리직1.1%,� 사무직�

0.6%� 미만� 합계� 4천3백명� 제외

무급가족종사자 1만� 1천명 1만� 1천명

임금노동자 46만� 1천명

상용노동자� 34만� 6천명

_�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만� 2천명 3만� 9천명
전문직,관리직,사무직� 등� 25%�

합계� 1만3천명� 제외

_� 5~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13만� 6천명

_� 중대규모� 사업장� 노동자 14만� 5천명

_� 기타 1만� 3천명�

임시직� 노동자 10만� 3천명 10만� 3천명

일용직� 노동자 1만� 2천명 1만� 2천명

실업자 1만� 7천명 1만� 7천명

취약노동자� 추계� 24만8천7백명 경제활동인구의� 44%

1) Park J, Han B, Kim Y. Comparison of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of employee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who work in different fields. Arch Environ Occup Health. 2020;75(2):98-111.

2) Park J,  Park J-s, Han B, Kim Y. Vulnerability of employees in businesse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micro-enterprises)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Am J Ind Med. 2017; 60(12):1056-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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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울산광역시 산업보건서비스 사각지대 노동자 추계  

다. 취약노동자의 건강문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노동자인 50인 미만, 
특히 10인 미만, 5인 미만 등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히 저숙련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미숙련 육체노동자), 임금근로자 없이 가족과 또는 혼자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현재 실직 상태인 (잠재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은 안전과 건강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시 북구 취약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여기서는 한국의 근로환경
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한국전체의 대표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본 연구진의 분석논
문에서 나타난 취약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5인 미만 영세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

Park 등(2017)은 한국노동시장에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업보건 취약계
층으로 분류되는 여성, 비정규직, 고령 근로자가 더 많이 고용되고 있으며, 중/대규모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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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단순노무종사(미숙련노동자)와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가 많고,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은 근무기간이 짧은데다가, 저임금이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기업복지/부가급여/수당지
급이 적고, 노조가입율이 낮은 실태인 한편, 노동시간은 짧은 그룹과 장시간 그룹이 모두 많은 
편이고, 연령이 적은 그룹과 고령자 그룹 둘 다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산업보건적 측면에서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간공학적 유해요
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근골격계질환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산재발생률과 산재사고사망율
이 높다고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7).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중/대 규모에
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산재 또는 질환이 많다는 것은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바 있
다.(Sinclair et al., 2013; Jeong, 1998; Buckley et al., 2008; Page, 2009). 
이러한 실태의 원인으로는 영세규모사업장의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 취업자의 특성, 조직 문화, 
산업안전보건제도적인 결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Park et al., 2017). 특히 한국에서는 산업안전
보건제도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이어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속하는 노동
자들은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5
인 미만인 영세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 안
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

비정규직 노동자3)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에 대하여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 졌다. Ahn 등
(2019)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이 노동환경, 사회경제적 상태, 건강의 측면
에서 정규직보다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여자, 
고령일 가능성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고, 주 근무시간이 짧고, 생산직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골관절염 같은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질환, 우울증상이나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Ahn et al., 2019).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용직 (daily worker)
이 더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근로환경조사자료를 이용한 Park 등(2019)의 연구에서도 고령, 교
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고, 주 근무시간이 짧고,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
할 가능성이 높고, 물리화학적 유해인자나 근골격계 유해인자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근골격계증상
과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증상을 더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비정규직인 임시직
(temporary workers) 노동자가 산재 또는 질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는 외국의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Demaret 2013;Benach et al., 2014;Virtanen et al., 2005). 또, 임시직 
파견노동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Hill, 2015) 한국에서의 연구를 보더라도, Jang 

3) 비정규직(non-standard employment)은 정규직(standard employment)이 아닌 여타의 고용상태를 지칭하고 있
다. 정규직은 상용직이면서 full-time 근무이면서 직접고용의 형태,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비정규직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용역이나 파견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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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3)은 전향적 연구에서 비정규직은 우울 증상이 새로 발현되기 쉽다고 보고하였고, Kim 
등 (2006)은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서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
른 연구에서는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고용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많다고 보고하였다(Min et 
al., 2015). 
그러나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파트타임) 노동자는 다른 비정규직과 다소 성격이 달랐다. 서구
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파트타임 노동자는 오히려 일-가정 양립에 만족하고, 육체적 및 정신
적 건강이 더 좋았다 (Beham et al., 2012;Engkvist et al., 2001; Fagan et al., 2014). 다만 
한국에서의 파트타임 노동자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덜 불건강한 상태였으나, 육체적 정
신적 건강이 더 좋은 것은 아니었다(Ahn et al., 2019). 이런 차이는 서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소득보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파
트타임노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Beham et al., 2012;Ahn et al., 2019)

⦁ 영세자영업자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

Park 등(2020)의 연구에 의하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임금 근로자들
에 비하여 연령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고, 저임금이며, 교육수준이 낮고, 판매서비스직에 더 많이 
종사하며,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근골격계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며, 
WHO-5 well-being index로 평가한 정신건강도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20). 즉, 1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안전과 보건에 더 취약하다. 특히, 육체노
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다른 자영업자보다 더 고령이고, 저임금이며, 교육수준이 낮고, 인간공
학적 유해요인과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도 많이 호소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8). 그러나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구에서는 
결과가 일치하고 있지 않은데(Toivanen et al., 2016), 유럽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 자영업자
에서 well-being상태가 좋지 않았고 (Nordenmark et al., 2012), 스웨덴에서의 연구에서도 자
영업자가 소규모 사기업에서의 임금근로자보다 자가평가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보고하였다
(Gunnarsson et al., 2007). 또, 호주에서의 연구도 여성자영업자는 신체건강이 안 좋다고 보고
하였다(Parslow et al., 2004).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두 군의 차이가 없거나,(Andersson et 
al., 2007; Jamal et al. 1997) 오히려 자영업자가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보고하였다(Yoon et 
al., 2013). 산재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는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였고(Feyer et al.. 
2001;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7) 다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Driscoll et al, 2003).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산업보건제도의 차이와 자영업자가 되는 동기 등
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Park et al., 2020). 한국에서의 연구에서 자영업자가 산업보
건문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것은 첫째, 한국에서는 자기가 원하여 자발적으로 자영
업자가 되기보다는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둘째,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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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업보건적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건설, 농업, 운송, 판매/서비스 등에서 고령자로서 장시
간 일하는 경우가 흔하며, 셋째,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 실직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

실직자는 정규직 임금노동자에 비해 여성, 고령자가 많고, 수입이 적으며, 우울증상이나 자살생각 
등이 높은 것 등 정신보건적인 문제에 취약하였고, 육체적 건강문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
고되었다(Ahn et al., 2021), 외국의 다른 연구들도 1년 이상 실직상태인 노동자는 임금 근로자
보다 정신적 불건강의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나(Herbig et al., 2013; Paul & Moser, 
2009; Roelfs et al., 2011), 육체적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Gallo et al., 2006; Eliason & Storrie. 2009;Linn et al., 1985). 

⦁ 소 결

요약하자면, 취약노동자인 50인 미만, 특히 10인 미만, 5인 미만 등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미숙련 육체노동자), 임금근로자 없이 가족과 또는 혼자서 특별한 기술이
나 자격증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현재 실직 상태인 (잠재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은 한국에
서 안전과 건강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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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니즈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실시한 ‘소규모 사업
장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조사(2020년)’와 ‘자동차부품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2021년)’ 결과를 분
석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조사는 북구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29명이 응답
하였고, 노동안전 및 건강관련 내용은 총 11항 문항이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6.9%가 ‘받고 있다’고 응
답하였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95명 중 47명이 ‘일이 바빠서 검진을 받지 못했
다’고 응답하였다. 검진결과에 따른 의사상담 필요성은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지난 1년 간 병의원의 치료 또는 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7.6%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해 위험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
한 비율이 23.7%로, 대략 4명 중 1명이 위험성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로는 근육통이 329명 중 167명(50.8%)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두통과 눈의 필요(42.3%), 전신피로(42.0%), 하지근육통(3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의 경우는 손상(사고로 다침)이나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증진을 위해 노동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근골격계 질환 관리(26.1%)가 가
장 많았고, 심뇌혈관 질환 관리(24.0%), 작업환경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21.0%)의 순으로 나타
났다. 

○ 작업환경 특성으로 인한 유해요인의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먼지(18.2%)로 인한 문제를 심각하
게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고, 소음(13.7%), 중량물 취급(11.9%), 반복 작업(11.9%) 순으로 나타
났다. 

○ 업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40.1%로 절반이 미치지 
못하였고, 사고의 경중에 따라 산재, 공상, 본인의 자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8.2%가 모든 질병, 사고를 본인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해 사고처리 과정에 대
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회사에 사내 안전보건 관련 창구를 갖추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0.2%가 안전보건관련 창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 실시한 자동차부품산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조사는 대표 혹은 안전보건관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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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지원체계 유무와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서비스 등을 
물었고 총 283명이 응답하였는데, 여기서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서비스 수요만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꼽은 필요한 안전보건서비스 1순위는 사
업장 작업환경개선 교육 및 지원,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지원, 정기적인 안전보
건 교육의 실시 순이었고, 2순위로 꼽은 것은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지원, 위험
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지원,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교육 및 지원이었다. 마지막으로 3순위로 
꼽은 안전보건서비스 유형은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지원,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지원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서비스 유형 순위 

⦁ 소 결 
○ 위 설문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미비함에 따른 안전보건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안전과 건강에 위험성이 있냐는 질문에 1/4이 그
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필요한 건강증진서비스는 근골격계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
한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소규모 사업장 대표 혹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응답한 안전보건서비스 니즈는 작업환
경개선 지원 및 교육,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지원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 따라서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작업환경개선 
지원,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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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시범사업(2014-2020) 경험

가. 추진배경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북구센터)는 북구지역 노동조건 실태조사(2006년 달천농공단지 
노동환경실태조사, 2010년 북구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2012년 효문공단 노동실태 면접조사)를 실
시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과제로 실행가능한 의제를 선정하고 기획하여 노동자들
의 권익 향상과 노동복지 지원을 해왔다.  

○ 2012년 효문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면접조사 결과 노동복지에 대한 요구 중  ‘건강’과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을 의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기획하
였다. 

○ 북구센터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
역사회와 함께’라는 모토대로 건강권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기관과 사람을 만나 <북구지역 노동자 건
강지원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나. 추진과정 

○ 북구센터는 보건의료 공공기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증진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하여 2014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중소․영세사업
장노동자 건강권 사업>을 공모하였고,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노
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구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7년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차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의
제를 발굴하던 차에 북구센터가 5년간 사례를 만들어온 ‘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착안하여 2018년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적 확장이 이뤄졌다. 또
한 사업규모(예산 등)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넘어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근로환경 개선으로 내용적 확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 2018년 사업의 확장에 따라 사업 운영진과 체계를 정비하고, 취약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범위,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3년간의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모사업 종료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 만들고, 조례 제정과 담당부서 마련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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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연도별 사업내용 

연 도 내 용

2014년~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사업> 
- 사업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 수행기관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7년 09월 현대자동차 노사-북구청 ‘건강버스’기부 협약식 (노조 사회연대사업 제안)

2018년 04월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의제별 협의체 
근로자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회의  

2018년 09월 취약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보건소)

2018년~2019년 지역ž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혁신프로젝트) 
<울산형 고용환경 취약계층노동자 건강증진사업> 
- 사업기관 : 고용노동부ž울산광역시 
- 수행기관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9년 04월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관련 구청장 면담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단(김양호 교수 외)

2019년 05월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구청-비정규센터 간담회(2회)

2019년 06월 북구 의회와 함께하는 정책 세미나 개최 

2019년 09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TFT 1차 회의 

2019년 10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TFT 2차 회의 

2019년 11월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확산 세미나 

2020년 지역ž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 사업기관 : 고용노동부ž울산광역시 
- 수행기관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0년 02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TFT 3차 회의

2020년 07월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 12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담당자 채용

다. 추진체계

○ 북구비정규직센터는 아래와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였고, 그림과 같이 협업기관이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수행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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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공 및 민간 협업 기관과 역할

라. 추진내용

1) 사업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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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좋은 사례를 발굴, 확산 
○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의 역할 제시 
○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지원 

2) 사업내용 

○ 기초검사 및 의사상담, 사후관리 
- 내 용 : 기초검사(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와 의사상담, 자가건강관리 안내 및 사후관리  
- 방 식 : 사업장 및 공단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 
- 내 용 : 근골격계질환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지와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법 교육
- 방 식 : 작업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그림] 취약노동자 기초검사 및 건강관리 흐름  

○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 내 용 : 안전보건교육시간을 활용한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워크숍 진행,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 실무지원  
- 방 식 : 안전보건교육시간을 활용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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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워크숍 진행 흐름 

○ 사업대상 
- 2014 ~ 2017 : 북구지역 공단(매곡, 달천, 시례, 효문)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 2018 ~ 2020 : 북구지역 공단(매곡, 달천, 시례, 효문)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운수노동자(버스, 화물), 학교경비노동자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 학교급식노동자

마. 추진성과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해 민이 주도하여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간 연계를 통한 노사민정 협력모
델을 제시하였다. 2018년 울산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 내 <근로자건강증진네트워크> 구성, 2020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이 이뤄졌고, 다양한 보건의료 볼런티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발판이 되
었다. 

○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대기업 노사의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한 사
회공헌활동을 이끌어냈다. 2017-2018년 현대자동차노사 사회공헌기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에 
‘건강버스’를 기부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다. 

○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산하고, 좋은 사례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활동이 안
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울산광역시 북구 2020.7, 울산광역시 2020.1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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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북구는 경제일자리담당관 내에 취약노동자건강증진 담당을,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였다. 

○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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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유사활동과 북구모델의 특성

가.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사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 건강증진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 보건소이다. 1995년에 국민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실시해오고 있다. 보건소는 2020년 현재 전국에 총  
256개소(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북구, 남구, 동구, 중구에 
각각 1개소의 구군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다. 
공공 건강증진서비스의 사업단위명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며, 사업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
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건강
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이며, 예산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북구보건소는 대략 세입이 74억, 세출
이 137억 정도의 규모(2019년 현재, 2021.울산광역시 북구 구정백서)이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조직은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과(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와 9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건소 인력은 총 48명(보건진료소 포함)이다.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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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백서> 

북구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건강증진과에서 이뤄지며, 사업내용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만
성질환관리, 체력진단 및 운동상담, 영양플러스이고 그림과 같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만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관리,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의 포괄적인 업무 연계를 목적
으로 “상담>간호>영양>운동”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수행체계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노동자 대상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에 <성인건강터 만들기> 사업으로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보건교육 및 상담 § 건강생활실천 체험관 운영 §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행복건강버스>를 운영하며 시간적·지리적·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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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약한 소규모사업장과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발굴과 관리를 하고 있다.  
노동자 대상 사업은 2018년 상반기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중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진
행해왔고 <찾아가는 행복건강버스>4) 운영 이후부터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넓혀왔다. 

<찾아가는 행복건강버스>는 혈압 및 혈당, 체지방, 골밀도측정 등의 각종 장비와 전문 상담 인력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을 갖춘 버스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건강취약노동자 및 
주민에게 찾아가서 기초 검사와 건강상담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이다. 
건강버스는 1월~12월, 주5회로 운영되며 북구 관내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및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정된 장소(사업장 및 공단, 지역거점 등)에 건강버스 정차 후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한다.  

건강버스 이용 흐름은 ①접수(사전 설문지 작성) è ②기초건강검사(혈압,혈당,콜레스테롤4종,빈
혈) è ③건강측정(체성분, 골밀도, 혈관노화도 검사) è ④결과 및 상담(운동,영양,금연,정신건강
상담) è ⑤지속적 관리(건강관리센터 연계)로 이어진다. 

[표] 건강버스 연도별 운영현황 (2018하반기~2020)

연도
건강버스 운영실적 상담자 고위험군 등록 현황

소기업 및 
취약계층노동자

지역사회
(학교 및 생활터 등) 고혈압 당뇨 이사지혈증

2018 33회 / 709명 10회 / 721명 127 41 191

2019 97회 / 2,111명 38회 / 1,097명 550 96 161

2020 15회 / 211명 5회 / 128명 34 62 70

<자료. 2019-2021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백서> 
 
  

4)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14년부터 진행해온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
해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에 사회연대 사업을 제안하여, 현대자동차노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버스를 기
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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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사례: 일본 지역산업보건센터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1인 이상의 노동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은 감독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산업의 선임 의무도 없으며 건강증진사업만이 강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직장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건강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직업성 질환의 발생은 여전히 끊
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문제와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산업
보건활동을 충실하게 하도록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산업의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크며, 
그 전문적 지견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보건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4월부터 산업보건추진센터사업, 지역산업보건사업, 정신보건대책 지원사업이 일원화되어
서, 산업보건활동종합지원사업으로서, 독립행정법인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 산하에 산업보건종합
지원센터를 두고, 그 지역창구로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여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
주와 노동자 건강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즉, 지역의 산업보건에 관련된 거점이 재구축됨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들로부터의 상담을 원 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1)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는 도도부현마다 1개소씩 총 47개소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산업의, 산
업간호사, 보건관리자 등 산업보건관계자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직장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지원하
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보건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산업의학, 산업보건공학, 
정신보건, 노동위생관계법령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는 전문인력(산업의, 대학교수, 산업보건컨설
턴트, 변호사 등)이 해결하거나 센터 창구(예약 필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상담에 응해 해결방
법을 조언하고 있다. 또 산업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연수
를 실시한다. 매거진, 홈페이지에 의한 정보제공과 산업보건에 관한 서적 및 교재를 열람할 수도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밖에 지역산업보건활동
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성과를 공표하거나 활용하고 있다.
전체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의 1년 예산은 한화로 340억원이며, 각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관리 지
정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가 8개소가 있다.
운영방식은 노동자건강안전기구에서 직영운영하고, 소장은 지역의사회장, 부소장은 후생노동성 
관료출신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은 월 8~10일정도만 출근하며 개인 병원을 소유하고 운
영하고 있다. 고용현황은 센터당 11명, 정규직은 2~3명,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센터직원은 모두 
노동자건강안전기구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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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놓은 목표는 없으며, 이용자수 및 교육횟수를 성과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2) 지역산업보건센터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의 지역창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국 도도부현에 1개
소~4개소 설치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347개를 운영중이다(2019년 기준; 토쿄산업보건종합지원센
터의 경우 18개의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지역창구로 갖고 있음).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경영
기반이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의사를 확보하여 노동자에 대한 보건지도, 
건강상담과 같은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보건종합지원센
터와 연계하여 지역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 산업보건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
게 할 목적으로 지역창구(지역산업보건센터)가 설치된 것이다. 지역산업보건센터에서는 의사와 보
건사(코디네이터)에 의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 서비스는 노동자 건강관리(정신건강 
포함) 관련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의사로부터의 의견 청취, 장시간노동자 및 스트레스 체크
를 한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자에 대한 면접지도, 사업장을 개별방문해서 직장순시, 산업보건 계
발활동 실시 등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산업보건 지도, 지역의 산업보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무료이다. 
산업의와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전문가가 센터 내방 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한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의사와 코디네이터가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에 접
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사업장 방문 또는 노동자 내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산업보건센터 운영시간은 별도 정해지 않고 시간제로 자율운영되고 있다. 의사와 코디네이터 
2명이 하루 2~3시간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는 휴일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 탄력적
이다. 상담장소는 주로 지역산업보건센터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사업장(방문한 경우)에서 한다.
고용현황은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의사 및 코디네이터는 모두 위촉(촉탁직)형태이며, 지역산업보건
센터의 산업의와 코디네이터(보건사 등)는 관련 전문분야 퇴직자 등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센터당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금액은 산업의 1일 활동시간은 3시간이며 위촉수당
은 시간당 12,300엔(한화 15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현황은 센터당 정규직은 2~3명, 나머
지는 계약직이다. 등록산업의 수당지급은 회계관리 지정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8개소)에서 수행
하고 있다. 목표는 없으며, 이용자수를 성과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산업보건센터에 있어서의 의사의 업무에 대하여 보면, 건강상담창구 이용자 80911명5)

의 상담내용중 대부분이 <건강진단결과에 기초한 보건지도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결과 유소견
자에 대한 취업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정기건강진단에 관련되는 내용이었다. 한편 10-49인
의 소규모사업장에서의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의사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

5) 전국의 지역산업보건센터에 의한 2018년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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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가운데 약 3할의 사업장에서의 실시에 머물렀다(2015년 노동안전보건기본조사) 
이번에 <직장에서의 정신건강대책검토회>보고서에 있어서, 소규모사업장에 있어서는 일반정

기건강진단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증상‧부조화의 상황에 기초하여 의사
의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의사의 확보 및 해당의사가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산업보건센터에 있어서의 보건사에 업무에 대하여 보면, 현행의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운
영요령에서는 보건사는 특히 산업보건에 관한 지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으며, 
산업의의 자격을 가진 의사의 지도하에 단독으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활동실적으로서
는 의사가 년간 7903회인 반면, 보건사는 연간 208회에 머물고 있으며6), 지역산업보건센터에서
의 보건사의 활용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

6) 전국의 지역산업보건센터에 의한 2018년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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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모델 : 울산 북구 모델과의 비교 관점

□ 사업 개요
○ 근거 –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 목적 –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보장
○ 기간 – 2019년 7월부터 계속(3년마다 위·수탁 협약 체결)
○ 위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컨설팅, 일반/특수 건강진단, 취약 노동자 사례관리
○ 2021년 예산 – 2,814,575,000원 (도비 100%, 2개 센터 및 지원단 운영비)

□ 사업 배경과 취지

○ 근로자건강센터 사업, 건강디딤돌 사업, 산재요양 등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나 노동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기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734,736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98.8%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6,786,532명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7) 산업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
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안전보건비용을 지불할 여력도 낮은 편이다. 2017년 근로
환경조사 결과를 분석8)해 보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장시간 일하고, 근골격계질환이 심했다. 
아파도 회사에 나와야 했고, 작업장의 위험정보를 제공받거나 안전보건을 다룰 조직이나 창구
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일반건강진단 수검률은 4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사업주가 전액 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특수건강진단 수검률은 거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5% 내외로 추정했다. 이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증진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경기도(2019), 경기도사업체조사
8) 노동과세계(2020), 작은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어떻게 얼마나 열악한가?
9)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9),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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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

 ○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발굴   
 ○ 노동자 건강증진 지역사회 기반 조성
 ○ 취약노동자 건강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시행2019.04.29.)에 근거하여 진

행된다.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경기도 노동자건
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를 통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한다. 

○ 2019년 7월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했다.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수원병원, 파주병원 2곳에 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되었고, 각 센터 당 직업환경의
학 전문의 포함한 산업보건 전문인력 18명이 정원이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
노동자, 실직자 등이 사업대상이고, 이들에게 일반/특수 건강진단, 취약 노동자 사례관리, 작
업환경 위해도 평가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 지역의 경우, 수원센터는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오산, 시흥 등이며, 파주센터는 파주, 고양, 김포, 양주 등을 포괄한다. 

□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조직 

경기도의료원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운영위원회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각 병원 1인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수원병원(18) 파주병원(18)

수석팀장

각 병원 1인

노동자건강진 (11) 소규모사업장 위험성 평가(2) 사례관리(4)

간호사(5)      방사선사(1)
임상병리사(2)   운전원 (1)
산업위생기사(1) 행정원 (1) 

산업위생기사 (2)
간호사(2) 

사회복지사(1)
심리상담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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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델과 울산 북구 모델의 차이점 
참조. <p.50 표. 울산 북구 모델과 경기도 모델간 비교>

 

경기도 조례도 울산시 북구 조례와 제목 및 사업대상에서는 거의 같다. 두 지자체 모두 취약
노동자가 사업대상이고 그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겠다는 점까지는 같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목적과 서비스내용 및 방법이다.
  
울산 북구의 사업목적은 취약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유지하여 오래오래 노동현장에 있을 수 있
게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노동자들이 노동능력을 
단절시킬 수 있는 뇌졸중이나 관절통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
관리를 실천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협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구보다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모델은 기존의 산업보건제도인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과 근로자건강진단을 소규모사업장이 실시하도록 돕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취약노동자들이 통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점과 이를 
위해 건강증진센터에 전담인력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점이 울산 북구 모델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울산 북구 모델은 경기도 모델처럼 충족되지 않은 법정 산업보건서비스를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취약노동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평소의 노동능력을 유
지시키는 방법을 지역사회 관련자원을 가동하여 가르쳐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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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울산 북구 모델과 경기도 모델 간 비교 

10) (자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파주병원 홈페이지)

구분 울산북구 모델 경기도 모델10)

사업목적
(산업보건적) 취약노동자의 노동능력유지를 위한 

건강증진 지원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시범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2014~2019)
경기도 화성근로자보건센터사업(2018)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0. 7)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2019. 4)

사업대상
 영세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자 포함), 실직자  

울산 북구 모델과 매우 비슷

주요기능
(서비스)

 1.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상담시 자가
    건강관리기법 지도(뇌심혈관질환예방목표)
 2. 근골격계증상자 상담 및 맞춤형 스트레칭
    / 근력강화운동지도(근골격계질환예방목표)
 3. (사전신청을 통한) 소규모사업장 참여형
    작업환경개선기법 보급과 우수개선사례 전파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1. 취약노동자 사례관리 : 각종 관련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지원 -건강 지원: 수원병원 
    진료 시 일부 비용 지원/ 정신심리 지원/ 
    가족 지원/  경제 지원/ 취업 지원
  2. 산안법 상 근로자건강진단(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산안법 상 건강진단
  3.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대상 작업환경관리실태파악
    /유해작업환경개선지도 등

사업방법

 전담인력이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사업 전개  
-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관련 자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교육시간은 주/야간시간을 이용하고, 
  장소는 공공시설(예: 근로자건강센터)을 활용
- 공공기관(예: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은 업무
  분장(취약노동자의 생활습관개선교육등)을
  통해 당연 참여
- 향후 지역사회 자가건강관리기법 보급을 
  위한 지도사 양성
※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 협력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파주병원) 내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사업 전개  
 - 읍면동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사례관리 
   대상자 발굴하여 사업보건서비스 및 의료 
   무상지원 하고 주거/구직/교육 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아 활동
-  일반검진비용/작업환경측정비용은 안전보건
   공단 비용지원사업과 연계
-  사업장방문을 통해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위험성평가 지원  

전담인력
- 북구청 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담당
  간호사 1인 (경제일자리담당관실)

 노동자건강증진센터전담인력 (직업환경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사회복지사 , 심리상담사
 상주)

소요예산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한 확보 
 자체 예산 편성

   약 28억여 원
   (도비 100%, 2개 센터 및 지원단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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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3개년 기본계획(안)

1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취약노동자의 노동능력 증진을 통한 건강한 울산북구 만들기 

목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취약노동자 자가건강관리법 보급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 

추진
과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약
 광역-기초간 협력체계 강화 
 조직 내 부서간 업무 협력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활동 
홍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홍보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취약노동자 간이건강검진
 사후관리 (자가건강관리기법 지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례 보급 및 지원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좋은 사례 발굴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및 사례발굴

사업
대상

2022년 2023년 2024년
필수노동자

(시설관리, 돌봄)
필수노동자
(이동, 배달)

필수노동자
(사회복지)

50인미만 
제조업노동자

50인미만 
제조업노동자

50인미만 
제조업노동자

이주노동자 1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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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대상 선정 배경

 연차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① 북구의 산업 분포와 노동자 특성 
② 사업장 및 노동자 접근성 ③ 건강 위험성 노출정도 ④ 자원(인력·예산)동원 능력 ⑤ 
노동실태에 따른 안전보건 지원을 고려하였다. 
 북구는 2020년 7월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경제일자리담
당관 내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담당(간호사) 1인을 두고 있음. 조직역량과 자원(인력·예
산)동원능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전까지는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제조업 노동자 54.18% [북구의 산업분포와 노동자특성 / 노동실태에 따른 안전보건지원]

 울산 북구는 미포국가산업단지와 매곡·중산·모듈화 일반산업단지, 달천농공단지가 주거
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9)을 
보면 제조업 종사자가 5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장 접근이 용이하고, 산업단지협의회를 통한 노사민정 협력이 가능하다.

○ 필수노동자  [건강위험성 노출정도 / 노동실태에 따른 안전보건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의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업무에 종사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한다. 필수노동자는 고용안정성이 낮고, 임금과 근무여건
이 취약한 편이며,코로나19 이후 노동강도가 높아 산업재해 위험이 있고, 대면 업무로 
인해 감염에도 취약하다. 
  2020년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 실태조
사>, <배달노동자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의 안전보건 취약성을 확인하였고, 2021년 
북구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한 ‘울산 북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중 안전보건분야에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 
 2021년도 실시한 필수노동자(지자체 관련 청소미화) 건강지원사업과 같이 공공기관 관
련 종사자를 우선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
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과 행정적 접근의 용이성을 감안하였고 노동자 특성에 따
른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실시 후 민간으로 적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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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사업장 및 노동자 접근성 : 거점센터 활용]

기본계획 1차년도 대상을 이주노동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실태 자
료가 없지만 북구가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가 가능하고, 안전
보건서비스 지원을 시작으로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일과 삶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인 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직노동자 [건강위험성 노출정도 / 북구의 산업분포와 노동자 특성]

2015-2019년 울산 북구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를 보면 5인 미만 사업
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장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1인 사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수가 
적은 사업장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제조업 뿐만 아니라 산업별 사업
체수가 가장 많은 도매 및 소매업, 두 번째로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이에 해당한다.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운수업,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의 경우 특수형태고용직노동
자와 필수노동자로 분류되고, 종사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연차별 노동자 건강증진 대상 및 서비스 흐름  

필수
노동자

공공부문 종사자 
건강증진 서비스 시작

공공부문 종사자
건강증진 정기적 시행 

공공부문 종사자
건강증진 자가관리 안착

민간부문 종사자
건강증진 서비스

민간부문 종사자 
건강증진 정기적 시행 

노동자 시범실시 정기적(상하반기)
사례관리

자가관리 안착화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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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추진체계 

1) 울산 북구 모델

울산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모델은 그림과 같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2020년 7
월 2일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경제일자리담
당관실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담당을 채용하였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담당의 주요업무는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기본계획 수립 § 취약노동
자 건강증진위원회 운영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협력체계 구축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관련 국비 공모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초상담, 방문건강관리이다.   
2014년부터 추진된 울산광역시 북구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모델은 민관주도의 공공기관 
및 민간 자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으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담당의 역할 또한 지
역자원 연계를 통한 사업에 기반해야할 것이다. 
이에 2020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의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사단법인울산시민건강연구원)와의 협력체
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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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기관간 역할 

• 공공기관
-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 : 공공 및 민간기관 등 자원 연계, 공동목표 수행

을 위한 컨트롤 타워, 광역-기초간 업무협력 매개  
- 울산근로자건강센터 북구분소 : 간이건강검진 및 자가건강관리기법지도
- 북구 보건소 : 건강버스를 이용한 간이건강검진 및 자가건강관리기법지도

• 민간기관 
-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 서비스 표준화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

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개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의사 등 전문 상담
인력 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 등 전문 인력 표준화 교육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 의제발굴 및 노동 및 시
민사회 자원 연결, 소규모 사업장 등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활동지원

- 공단 및 직능협의회 : 사업장 연계, 홍보 및 업무 협력 

• 구청 내 부서간 업무 협력
- 해당부서 : 행정 지원과 지도·관리 대상 업종 및 기관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추진시 

협력 – 리스트 공유, 홍보 및 안내   
  예) 건축주택과 : 아파트 시설관리 노동자(경비,청소,시설관리), 사회복지과 : 보육 및   

 돌봄서비스 기관, 환경위생 및 보건소 : 음식숙박업 등 도소매 서비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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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별 추진 계획 

4-1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사업목적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공공 
및 민간 기관간의 인적·물적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울산 관내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기관과의 협약
   - 북구 관내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데이터 구축
○ 공동사업 발굴과 목표 설정, 성과 공유하는 보건의료 공공 및 민간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 - 광역-기초-공공 및 민간기관 협의체 정례화 (분기별 1회)
○ 북구청 내 부서간 적극적인 업무 협력 추진 
   - 공공부문 대상자 건강증진서비스 진행 시 홍보 및 행정지원 
   - 행정지원과 지도·관리 대상 업종 및 기관 등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진행시 협조 
○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운영위원회 참여, 공동목표 설정 및 역할분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관내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데이터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협약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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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별 추진 계획 

4-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활동 홍보 

□ 사업목적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활동을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취약노동자
들의 노동능력 증진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홍보 – 리플렛 제작, 사업장 배포  
○ 연차별 사업대상의 안전보건 캠페인 – 라디오 광고, 버스광고 등 
○ 취약노동자 당사자 단체 협약 체결 – 당사자 단체 간담회 추진 
○ 공공·민간 협업기관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캠페인 개최 
   - 자가건강관리기법의 중요성 홍보 및 건강증진 사업 안내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홍보 
- 라디오 및 버스 광고

공공·민간 협업기관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캠페인 개최 

취약노동자 당사자 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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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별 추진 계획 

4-3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자가건강관리기법지도)

□ 사업목적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하여 현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함 
○ 취약노동자가 심뇌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여 노동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지도함 

□ 사업내용
○ 기존의 건강진단 결과를 파악하거나 간이검진을 수행하여 현 건강상태를 파악 
○ 심뇌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건강관리의 중요성 교육 
○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생활습관개선 방법 지도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내용에 맞추어 작업전/중/후에 시행하는 스
   트레칭에 대한 교육 및 근력강화운동을 지도함 

□ 연차별 사업대상 

2022년 2023년 2024년

필수노동자
(시설관리, 돌봄)

필수노동자
(이동, 배달)

필수노동자
(사회복지)

50인미만 제조업노동자 50인미만 제조업노동자 50인미만 제조업노동자

이주노동자 1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 사업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필수노동자의 건강증진의 필요성과 북구관내 제조업
  노동자 비중, 산업별 노동자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 1차년도 사업대상은 3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 예) 2021년 북구 관내 청소미화 
   노동자(필수노동자) 건강증진 – 2차년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자가
   관리방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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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흐름 

□ 담당기관 및 협력기관 역할  

수행기관 역 할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 직종에 따른 건강증진 방향 및 프로그램 발굴 
- 의사상담, 건강증진 관련 전문의 · 병원 연계
- 사후관리(자가건강관리기법 지도)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 건강버스를 이용한 기초검사  
- 취약노동자 건강관리센터 연계 · 관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

- 의사상담, 건강증진 관련 전문의 · 병원 연계
- 건강증진 사후관리(자가건강관리기법 지도)
- 맞춤형 자가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울산근로자건강센터
북구분소

- 기초검사 및 상담 
- 맞춤형 자가건가관리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자가건강관리기법 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 사업총괄 담당, 업무 연계  
-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 안내, 간담회 추진, 일정 점검
- 노동자 및 사업장 추적관리 및 사례 관리
- 기초검사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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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찾아가는 행복건강버스를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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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별 추진 계획 

4-4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보급 및 지원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 참여를 통한 작업환경개선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
   적한 일터를 조성 
○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 확산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사업내용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워크숍 진행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 노사가 함께하는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좋은 사례 발굴 
○ 소규모 사업장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지속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업대상 
○ 자동차부품산업 사업장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 근로환경개선지원사업)

□ 연계·협력단위 및 역할분담

   

수행기관 역 할

북구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 근로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업 수행 

사단법인
울산시민건강연구원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퍼실리테이터 및 전문가 지원 

경제일자리담당관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발굴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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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별 추진 계획 

4-5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좋은 사례 발굴 

□ 사업목적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관리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좋은 사례를 발굴·확산

□ 사업내용
○ 사업대상에 따른 노사민정 세부적인 역할 제시와 소소한 협력 활동 제안    
○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의 좋은 사례 발굴 협약 체결   
○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모색 

□ 연계·협력단위 및 역할분담

   

수행기관 역 할

공단협의회 
- 공단 내 사업장 발굴 및 동일업종 홍보 
- 공단 대표자 협의회시 사업 안내 및 의견수렴  

노동조합 - 소규모 사업장 및 업종별 취약 노동자 연계 

경제일자리담당관
- 공단 및 사업장 데이터 구축
-  메일링 등 홍보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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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계획 1차년도(2022년) 사업계획 

5-1  필수노동자(시설관리·돌봄) 건강증진 사업 

□ 사업필요성 
○ 필수노동자는 고용안정성이 낮고, 임금과 근무여건이 취약한 편이며, 코로나

19 이후 노동강도가 높아 산업재해 위험이 있고, 대면 업무로 인해 감염에도 
취약하다. 
*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의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함.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일터 혹은 삶터를 유지·관리하는 시설관리노동자의 건강증진을 통
   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유지
○ 돌봄노동은 밀접한 대면활동으로 노동자와 수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
   해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사업대상
○ 시설관리노동자 : [공공부문]청소노동자(1차년도 대상), [민간부문]아파트노동자 
○ 돌봄노동자 : [공공부문] 어르신 돌봄노동자, 아이돌봄노동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9월 
○ 사업내용 : 기초검사, 전문의 상담, 안전보건교육, 사후관리(작가건강관리기법지도)등
○ 추진방법 : 협력기관 연계를 통한 추진 
○ 지원대상 

- 공공부문 시설관리노동자 : 환경공무직,시설관리공단,용역업체,생활폐기물업체
- 민간부문 시설관리노동자 : 관내 아파트(110곳) 청소·경비노동자
- 공공부문 어르신 돌봄노동자, 아이돌봄노동자 (부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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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계획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대상자 리스트업 

건강증진사업 홍보 신청접수 

기초검사 및 프로그램실시

혐력기관 회의 

1차년도 대상 건강증진 

* 세부추진계획은 변동가능 

□ 연계·협력단위 및 역할분담  * (5-1)~(5-3) 동일함 

수행기관 역 할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 직종에 따른 건강증진 방향 및 프로그램 발굴 
- 의사상담, 건강증진 관련 전문의 · 병원 연계
- 사후관리(자가건강관리기법 지도)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 건강버스를 이용한 기초검사  
- 취약노동자 건강관리센터 연계 · 관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

- 의사상담, 건강증진 관련 전문의 · 병원 연계
- 건강증진 사후관리(자가건강관리기법 지도)
- 맞춤형 자가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울산근로자건강센터
북구분소

- 기초검사 및 상담 
- 맞춤형 자가건가관리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자가건강관리기법 지도)

북구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2021) 분석을 통한 
노동조건 및 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활동    

울산광역시 북구
관련부서

- 총무, 건축주택, 사회복지, 북구보건소 등 
  해당부서가 지자체 지원·지도·관리하는 공공부문 및 
  위탁 노동자 데이터 공유, 업무 협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 사업총괄 담당, 업무 연계  
-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 안내, 간담회 추진, 일정 점검
- 노동자 및 사업장 추적관리 및 사례 관리
- 기초검사 및 상담  



- 65 -

5  기본계획 1차년도(2022년) 사업계획 

5-2  이주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 사업필요성 
○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에 비해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지만 산업안전 및 지

역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3D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플랜트 등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고, 장시간 노동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건강검진 등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함. 
○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기초검사와 건강증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주노동자 및 취약계층 이주민에 대한 기초검사 및
   건강증진을 통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좋은 협력사례 발굴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용 노동자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9월 
○ 사업내용 : 기초검사, 전문의 상담, 안전보건교육, 사후관리(작가건강관리기법지도)등
○ 추진방법 : 협력기관 연계를 통한 추진 

□ 세부추진계획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원센터 간담회 및 협약

기초검사 및 상담 찾아가는 집중 건강진단의 날(연2회)  

* 세부추진계획은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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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계획 1차년도(2022년) 사업계획 

5-3  50인 미만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 

□ 사업필요성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80.3%(539곳, 2020년 기준)이고, 20

업무상 질병 재해자(2018년)도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음. 근골격계질환 요
양자가 64%,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29.1%에 이름 

○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제계가 미흡함에 따라 건강증진 및 사후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사업목적
○ 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을 통해 산재예방과 노  

     동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50인미만 제조업 노동자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 
○ 사업내용 : 기초검사, 전문의 상담, 안전보건교육, 사후관리(작가건강관리기법지도)등
○ 추진방법 : 협력기관 연계를 통한 추진 

□ 세부추진계획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대상자 리스트업 

공단협의회 등 간담회 

건강증진사업 홍보 신청접수 

기초검사 및 프로그램실시

* 세부추진계획은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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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계획 1차년도(2022년) 사업계획 

5-4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 참여를 통한 작업환경개선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
   적한 일터를 조성 
○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 확산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사업내용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워크숍 진행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 노사가 함께하는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좋은 사례 발굴 
○ 소규모 사업장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지속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자동차부품관련 기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 선정시)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워크숍, 작업환경개선 지원, 안전보건지원체계 연계 
○ 추진방법 : 협력기관 연계를 통한 추진 

□ 연계·협력단위 및 역할분담

   

수행기관 역 할

북구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 근로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업 수행 

사단법인
울산시민건강연구원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퍼실리테이터 및 전문가 지원 

경제일자리담당관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발굴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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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경제일자리담당관) [시행 2020. 7. 2.]

 
 (제정) 2020.07.02 조례 제1143호
 관리책임부서 : 경제일자리담당관

연락처: 241-7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세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
한다.
 나.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
구하고「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영세자영업자”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
다.
 마.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실직상태인 자”란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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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관리를 지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증
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며,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연계사업
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5조(사업 수행 방법)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
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5.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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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공공 혹은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
5. 노동복지 및 노동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
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제1143호,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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